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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42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

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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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

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연임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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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43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를 적용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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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44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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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군"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

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사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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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45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시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를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

시의회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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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46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만 원이하 상품권”을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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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3. 7. 6.>

직경 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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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 7. 6.>

대한민국 성장의 날개!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 이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      천      시

수신

(경유)

제목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 � � � � � � 귀하(사)는�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년도�사천시�지방재정�확충�기여자임을�증명합니다.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번� � � � � 호 제� � � � � -� � � � � 호 우대�및� 지원기간 ~

납

세

자

성� � �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 � �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 � � 소

(영업소)

끝.

직  인사  천  시  장

주무관
 

팀  장          과 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www.sacheon.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국민공개



사천시 조례 제1947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을 “장애인[「지방세

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으로, “한다)이”를 “한다]이”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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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

의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

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

제8조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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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48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70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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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근로자 공동식당 등

2. 문화시설: 키즈카페

3. 복지시설: 다목적실, 다목적홀, 프로젝트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중·소)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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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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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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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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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정 2023.7.6.>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기준 이  용  료

다목적 홀

1회 이용
(2시간 이내)

▪ 3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다목적 실

프로젝트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 2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아리실(중)

커뮤니티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 1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동아리실(소)

감    면
▪등록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반의 5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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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정 2023.7.6.>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환금액 비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이용료 전액

∙이용일 3일 전부터 취소

∙이용료 전액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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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

이 용 시 설 ․ 기  본  시 설 : 
․ 그 밖의 시 설 :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이 용 목 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해당 시)  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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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제9조 관련)

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일시

이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년   월   일  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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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서(제9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이용시설

이용목적

이용 승인기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이용료                                 원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이 용 시 설 명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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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제9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이 용 시 설

이용 신청기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 23 -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료 감면 신청서(제11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이  용
시설명

이용일시
(기  간)

이용목적

감면사유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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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핸드폰번호)주      소

이용 승인 시설

이용 승인 기간

납부한 이용료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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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제14조제1호 관련)

번호 접수일자 이  용시설명
이  용  자 이용일시 이용목적

참석예상인원
특별부대설비개요 이용료 비 고주    소 성 명 성별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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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대장(제14조제2호 관련)

결  재 승인번호 승인일시 접수번호 이용시설명
이용자 이용일시 이용목적

참석예상인원
특별부대설비개요 비고담당자 팀장 주 소 성명 성별

남/여



사천시 조례 제1949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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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직위원: 주소정보 업무담당부서장, 도로ㆍ문화ㆍ관광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공무원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나.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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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50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

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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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

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자 준수사항)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

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사용 포함)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⑥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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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은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를 위하여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하는 하는 행사

4. 정관, 회원 명단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7.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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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파크골프장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시장이 지정한 파크골프장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

제6조(안전교육) ① 파크골프장 사용자는 이용전 반드시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방법은 현장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교육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09:00 ∼ 17:00로 한다.

② 파크골프장은 잔디보호 및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공휴일

에는 휴관을 실시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임시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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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료 등)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 사용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별도

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9홀 이하는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감면에 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별표2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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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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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파크골프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파크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파크골프장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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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관리명목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제15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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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51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의 강화·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사천시를 관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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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10.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스마트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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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

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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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52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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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사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천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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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사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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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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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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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

생활”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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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기관 단체를 말한다.

1.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

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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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53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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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중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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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54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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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사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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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

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

하여야 한다.

1.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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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

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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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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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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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55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사천시, 사천소방서, 사천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

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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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 지원대상은 선주에 한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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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

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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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23.7.6.>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제5조제1항 관련)

1. 유류대: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가. 유류소모량

유류 종류 산출기준

경유 소요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 소요시간 × 마력 × 0.209리터

BAㆍBB유(중유) 소요시간 × 마력 × 0.106리터

나. 유가

1)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

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

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

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ㆍ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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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23.7.6.>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지역별 소요시간
(왕복) 인건비 산정기준 비  고

주 간
운 항

(1회당) 사천시 도서지역 
실제 선박이 

왕복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한건설협회 고시 노임단가의 
도서특별인부 기준 적용

(다만, 4시간 미만은 반일로 적용)
야 간운 항1)

(1회당) 주간운항의 2배

1)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 전까지의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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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7.6.>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은행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운   항    선   박
 - 선 박 명:
 - 선박규모:     톤,    마력
 - 선박종류(기관):
 - 사용유류:

운   항    구   간             -               (      ㎞)

운   항    일   시           년      월      일(       시간)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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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7.6.>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

이 송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선 박 명 선박규모      톤,    마력

선박종류 사용유류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병 원 명

소 요 시 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시간)

상기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천시 조례 제1956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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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을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현수막지정게시대”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로,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을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으로,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를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 등”으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게시대 관리를”을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로,

“관리 위탁지정신청서”를 “등 위탁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지정게시대”를

각각 “지정게시대 등”으로 한다.

④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

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하며, 위탁기관의 명칭ㆍ

대표자 성명 ㆍ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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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제목 “(현수막 게시기간 등)”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해”를

“시장은 재해”로, “게시기간”을 “표시기간”으로 한다.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 게시대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제

3호에 따라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②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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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23.7.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
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
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개당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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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개당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
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장당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
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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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
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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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

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
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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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
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8.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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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7.6.>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관리 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의2제3항)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리조례」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 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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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7.6.>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지정서(제17조의2제4항)

제        호

수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사천시 조례 제1957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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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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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개정 2023. 7. 6.>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

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

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

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
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

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
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
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
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100

200

200

3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
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
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사천시 조례 제1958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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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연수·체험·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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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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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59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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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

단체,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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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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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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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

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기업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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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1960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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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 7. 6.>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업종 구간(㎥)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당 782 931 1,108 1,319

일반용

1∼100 982 1,169 1,391 1,655

101∼300 1,437 1,710 2,035 2,422

301이상 1,934 2,301 2,738 3,258

대중탕
용

1∼500 837 996 1,185 1,410

501∼1,000 1,141 1,358 1,616 1,923

1,001이상 1,489 1,772 2,109 2,510

산업용 ㎥당 808 962 1,145 1,363

 (단위:원)



사천시 조례 제1961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운임및숙박비지급)”을 “(국내여비지급)”으로하고, “운임및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의하여지급한다”를 “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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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3-1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7. 6.

사 천 시 장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17

(2023.6.26.)

월등도항 부잔교 및 

도교 설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10번지선

1,151

-직접:   78.5

-간접: 1072.5

2023.06.26.~

2038.06.25.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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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3-166호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고시

「지방자치법」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Ⅰ. 세입·세출 결산
 1. 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소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1,118,450,556,882 1,127,902,428,166 907,950,455,081 219,951,973,085 135,515,984,800
(580,000,000) 12,186,084,214 72,249,904,071

일반회계 1,047,130,709,952 1,055,779,149,915 860,961,249,388 194,817,900,527 130,392,501,110
(580,000,000) 12,066,986,470 52,358,412,947

특별회계 71,319,846,930 72,123,278,251 46,989,205,693 25,134,072,558 5,123,483,690 119,097,744 19,891,491,124

공 기 업
특별회계

39,193,046,690 39,099,712,300 31,868,123,302 7,231,588,998 1,867,701,270 5,363,887,728

기    타
특별회계

32,126,800,240 33,023,565,951 15,121,082,391 17,902,483,560 3,255,782,420 119,097,744 14,527,603,396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2.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합   계 1,001,142,835,000 1,141,664,665,595 1,127,902,428,166 1,692,247,330 12,069,990,099

일반회계 933,915,191,000 1,068,403,427,359 1,055,779,149,915 1,692,247,330 10,932,030,114

특별회계 67,227,644,000 73,261,238,236 72,123,278,251 0 1,137,959,985

공 기 업
특별회계

37,426,711,000 39,890,186,400 39,099,712,300 　 790,474,100

기    타
특별회계

29,800,933,000 33,371,051,836 33,023,565,951 　 347,48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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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118,450,556,882 907,950,455,081 136,095,984,800
(580,000,000) 14,138,067,554 60,266,049,447

일반회계 1,047,130,709,952 860,961,249,388 130,972,501,110
(580,000,000) 14,015,920,810 41,181,038,644

특별회계 71,319,846,930 46,989,205,693 5,123,483,690 122,146,744 19,085,010,803

공 기 업
특별회계

39,193,046,690 31,868,123,302 1,867,701,270 5,457,222,118

기    타
특별회계

32,126,800,240 15,121,082,391 3,255,782,420 122,146,744 13,627,788,68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Ⅱ. 재무제표

 1.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총비용

㉱
총수익

㉲
재정운영결과

㉳=㉱-㉲

3,575,434,956,501 59,224,776,795 3,516,210,179,706 689,630,151,658 896,451,022,377 △206,820,870,719

 2. 채권결산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    계 5,635,648,557 4,582,736,189 2,669,275,664 7,549,109,082 

일반회계 3,567,738,057 2,832,421,590 828,667,900 5,571,491,747 

특별회계 2,067,910,500 1,750,314,599 1,840,607,764 1,977,6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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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결산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30,700,000,000 △8,568,750,000 22,131,250,000

일반회계 15,000,000,000 △468,750,000 14,531,250,000

특별회계 15,700,000,000 △8,100,000,000 7,600,000,000

Ⅲ. 기금결산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10,237,856,876 35,415,645,742 36,898,196,105 1,482,550,363 45,653,502,618

Ⅳ.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결산
                                                                 (단위: 원)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증 가 액
㉰

감 소 액
㉱

1,777,547,432,589 378,005,984,695 454,152,177,697 76,146,193,002 2,155,553,417,284 

 2. 물품결산
                                                                         (단위: 원)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계
㉯=㉰-㉱

취 득
㉰

처  분
㉱

13,767,062,300 527,135,470 907,319,470 380,184,000 14,294,19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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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보고서 
                                                                                (단위: 개)

구    분

성과목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11 66 218 21 16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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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3-968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조례의 지원대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취학아동의 실제 입학학교(타 시도·시군 소재)와 상관없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별지 서식(신청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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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97, 팩스번호: 055-831-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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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초등학교입학축하금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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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 조례의 지원대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취학아동의 실제 입학학교(타 시도·시군 소재)와 상관없이 사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별지 서식(신청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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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 ∼ 2023. 7. .(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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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두고 시에 있는”을 “두고”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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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신청 계좌                                    (예금주:          )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주민등록지)

입학현황
학교명           초등학교

소재지
 □ 관내        
 □ 관외(            시·군) 
  *관외학교는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중복수혜
여부확인

 □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됨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제출서류

 ①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② 지원 대상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통장사본
 ④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읍·면·동장 확인사항】

확인사항  □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지 및 자격 확인
 □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확인

확인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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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사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일 기준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

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을 두고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

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

---------------------------

---------------------------

---------------------------

--------------------- 두고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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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

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

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

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

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고 제2023-969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단독주택 등에만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 (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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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역경제과,

전화: 831-3065, FAX: 831-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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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m 성명(단체명):

m 주 소:

m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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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

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재 단독주택 등에만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소상공인

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 (안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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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에너지법」 「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 . ～ 2023. .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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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4 -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 10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지원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의 목적으

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

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

서 신설> <후단 신설>

④ ------------------------

---------------------------

---------------------------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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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

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

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

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

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

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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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

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

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92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30119&ancYnChk=0#AJAX


사천시 공고 제2023-977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남부 중로1-12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사천시 벌리동 494-9 ~

사천시 벌리동 494-10

기간   2023년 7월 10일(월)~11일(화),  7월 17일(월)

이유

수도교~벌리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개설공사를 위하여 추진 중인 건축물 해

체공사(벌리동 495-8번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그 밖의 사항

사천시 벌리동 495-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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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사천시 공고 제2023-983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

- 110 -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

/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78, FAX: 83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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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m 성명(단체명):

m 주 소:

m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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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건설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농어촌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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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농어촌정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6. . ∼ 2023. 7. 26.(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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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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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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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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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2. 11.>

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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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천시 공고 제2023-984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세입 및 세출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다. 자금 전출 근거 마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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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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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m 성명(단체명):

m 주 소:

m 생 년 월 일:

m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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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세입 및 세출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다. 자금 전출 근거 마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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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6. ∼ 2023. 7. 2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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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출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제7조의 제목 “(자금의 전용금지)”를 “(자금의 전출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용”을 “전출”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

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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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

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

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 (존속기한) ------------

----- 2028년 ---------------

-. -------------------------

---------------------------

---------------------------

--------------.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

자금

<삭 제>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삭 제>

3. 지방양여금 <삭 제>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삭 제>

5. 도 보조금 <삭 제>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

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삭 제>

7. 차입금 및 수익금 <삭 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세출) -------------------

각 호-----.

1.「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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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

<삭 제>

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에 필요한 비용

<삭 제>

4. 법 제22조에 의한 산업단지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

용

<삭 제>

5. 법 제23조에 의한주민지원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6. 법 제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7.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

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

요되는 비용

<삭 제>

8.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삭 제>

9. 환경친화걱 청정산업에 대한 지

원 비용

<삭 제>

10. 법 제18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

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

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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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

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13. 댐의 저수를 광역상수도로 공

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용

<삭 제>

14.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

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1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삭 제>

1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

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

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

17.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11.5.>

<삭 제>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

다. <단서 신설>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

---------------- 전출------

-.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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